
 회의록 

 회의 일자  2024년 11월 17일 
 기록자(서 

 기) 명 
 이지안 

 회의명  상임위회의 8  위원회  외교통상 

 참 석 의 원 

 김단아, 김은설, 이지안 

 회의 주제 
 (안건명) 

 국제개발협력법 

 회의 내용 

 -  안건 소개: 국제개발협력법에 사항 추가 
 -  평가 추가/투명성 
 -  중요성 깨닫기 

 -  이유: 개발도상국 
 -  제4조 기본원칙 (5가지) 
 -  [제4조] 4.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

 -  국가들끼리만 
 -  대중들 관심 필요 

 -  [제4조] 6항 추가 이유: 
 -  보장해야한다는 내용 없음 
 -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: 주요 정책 심의 및 조정, 관련 기관 간 협력 촉진. 

 ●  “  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 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, 
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, 성평등 실현,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
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
 기본정신으로 한다. 

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
 1.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
 2.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
 3.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
 4.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
 5.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(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

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)의 달성에 대한 기여 
 6.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

 ●  제4조(기본원칙) 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시행기관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은 
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
 추진하여야 한다. 

 1.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
 2.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
 3.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
 4.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



 5.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
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
 강화하고,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
 노력하여야 한다.” 

 강다영 멘토 (피드백): 
 -  법률  : “  제 #조 #항  ”으로 구체화됨 
 -  “제4조 1항”: 1호~5호 (sub - 세부/구체적으로 나타나있음.) 
 -  4호 안에 1항 있는것 잘못됨 — * 수정 필요 * 
 -  6호 안에 1항 있는것 잘못됨 — * 수정 필요 * 

 김보민 멘토 (피드백): 
 -  제4조 - 기본원칙 
 -  입청안이 제4조에 어울릴까  ··· 
 -  내용 자체는 solid 
 -  법안 목적에 맞게 시행 

 김은설 의원 (제안): 
 -  지역 사회의 국제 개발 기본 협력법 기본 확장을 위해 위원회를 지역 사회로 확장/확대를 추가하면 

 구체화 될 수 있었던 것 같다. 

 김보민 멘토: 
 Q. 지역 사회 구성원 참여? 

 -  김단아 의원  A: 명칭 바꿔 ··· 

 강다영 멘토: 
 -  “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” — 평가 과  정 및 시기 명시  中 
 -  의도 관해서 개발도상국 + 국민 참여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될지 고려 필요 

 -  Q. 지역 사회 구성원 참여 — 개발도상국의 국민? 
 -  김단아 의원:  A. 예. 

 -  명칭보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전제하에 ··· 

 김은설 의원: 
 -  제10조 구체화 하는 것도 추천 

 -  이유: 내용 너무 비어있음. 
 -  “  제7조(국제개발협력위원회) 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

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
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

 -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이 
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

 -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외교부장관, 국무조정실장과 
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
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 

 -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한다.” 
 -  김단아 의원:  이에 추가할 예정 

https://namu.wiki/w/%E4%B8%AD


 강다영 멘토: 
 -  법의 취지가 선진국입장에서 개발도상국에게 협력 제공 ··· 
 -  개발도상국의 국민 보장 — 침해/침범 선 X 
 - 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보니 이를 명확히 하자 
 -  기여  可能 

 비고: 
 -  국제개발협력법 (OFFICIAL) 
 -  김단아 의원 - 입법청원안 (국제개발협력법) 
 -  다음주 주말 경 11/23 or 11/24, 다시 한 번 미팅 있을 예정 (김단아 의원님의 입법청원안 수정) 

 -  또한, 위 회의 날에는ㄴ 김서영 의원님의 입법청원안도 소개될수 있음. 

https://www.google.com/search?q=%EA%B5%AD%EC%A0%9C%EA%B0%9C%EB%B0%9C%ED%98%91%EB%A0%A5%EB%B2%95&oq=%EA%B5%AD%EC%A0%9C%EA%B0%9C%EB%B0%9C%ED%98%91%EB%A0%A5%EB%B2%95&gs_lcrp=EgZjaHJvbWUyBggAEEUYOTIHCAEQLhiABDIHCAIQABiABDIHCAMQABiABDIHCAQQABiABDIHCAUQABiABDIHCAYQLhiABDIHCAcQABiABDINCAgQLhivARjHARiABNIBCDI1MzVqMGo3qAIAsAIA&sourceid=chrome&ie=UTF-8&safe=active&ssui=on
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dcZ0Qy_qYqI9r5g4usyjUtorGAemFsS96W9ymrWyraI/edit?tab=t.0

